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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음성 난청은 전형적으로 양측성 난청으로, 초기에는 3, 4, 

6 kHz의 청력역치에서 노치(notch), 즉 청력이 급격히 나빠져 

V자형 순음청력도로 나타나며 8 kHz 청력은 상대적으로 양호

하다. 반면, 노인성 난청은 전형적인 노치가 없다. 노인성 난청이 

없는 소음성 난청은 저주파역에서는 40 dB HL 이하의 경도 난

청을 보이며, 고주파역에서 심한 난청 소견을 보인다. 기간 경과

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진행은 느려지고 노인성 난청의 진행은 

가속화된다. 매일 85 dB (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노출 강

도가 클수록 소음성 난청의 위험도가 증가한다. 영구적인 청력

역치 변화에 앞서 일시적인 역치 변화가 선행한다(ACOEM, 

2012). 소음성 난청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순음청력도의 유형으

로는 주파수와 관계없이 편평한 형태의 난청, 고주파보다 저주파 

청력이 더 나쁜 경우, 특히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70 dB HL 이상

의 고도 난청 혹은 농일 경우, 청력역치 변화가 매우 심할 때, 좌·

우측 난청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클 때를 제시하고 있다(National 

Hearing Conservation Association, 2011).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3], 개정 2016.3.22.)은 연속음으로 85 dB (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6분법으로 40 

dB HL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다음

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정하고 있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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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Disease Certification Criteria for NIHLASR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약물중독·열성 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이 아닐 것. 이와 같이 소음성 난청은 노출 소음 수준, 노출 기

간, 청력손실의 최저기준, 난청의 유형 및 배제해야 할 이(귀) 질

환을 인정기준에 제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적인 차

원에서 요양 신청 대상의 여부와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서 1) 산

업위생학적으로 소음 노출의 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배제된 

경우로 가) 비소음부서로 작업 전환되어 장기간이 지나거나, 

나) 작업환경 측정 대상 작업장인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

내 작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작업환경 측정을 전혀 하지 않거나 

노출 수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다)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

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속음으로 85 dB (A) 이하인 경우

에 일차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의 위험성을 낮

게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로 가)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

년 이상 종사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소음성 난청, 나) 한 귀의 청

력손실이 40 dB HL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순음

청력검사 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과 비직업적인 

난청, 특히 중이염 등 전음성 난청과의 병합에 따른 혼합성 난청 

장해, 다) 소음의 직력이 인정됨에도 소음성 난청과 고연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워 소음성 난청의 인

정 등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인

정기준은 예시규정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

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해 급여 청구권의 발생과 관

련하여 난청이 유발되는 작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

효와 이후 대법원 판례에 따른 난청의 확진일로 바뀐 데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과 업무상 질병의 판정 및 장해 판정과 관련한 법적 근

거로써 소음 노출기준과 소음 노출 평가방법, 소음성 난청의 업

무상 질병의 판정을 위한 난청의 유형 평가 및 장해 급여 청구

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REVIEW ON OCCUPATIONAL DISEASE 
STANDARD OF NOISE-INDUCED 
HEARING LOSS

소음 노출기준과 소음 노출 평가

우리나라의 소음 노출기준은 연속음인 경우 8시간 노출기준

으로 90 dB (A)이며, 115 dB (A)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서는 안 되며, 최대음압 수준이 120 dB (A)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충격소음의 경우에서는 1일 노출 횟

수로 규정하고, 140 dB (A)를 초과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

부 고시 제2016-41호). 물리적 인자로서 작업장 소음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dB (A) 이상의 소음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

해인자로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 dB (A) 미만인 경우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

을 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의4). 

노출기준으로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1일 8시간 작업을 기

준으로 하여 측정치에 발생 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 

단시간노출기준(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 노출값), 최고노출기준

(근로자가 1일 작업 시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적용하며, 소음 노출과 관련하여 적용하면 8시간 시간

가중평균 노출기준은 90 dB (A), 단시간노출기준은 115 dB (A), 

최고노출기준은 140 dB (A)로 볼 수 있다. 측정은 단위작업장소

(작업환경 측정 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

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 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 1일 작업 시간 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 시

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한다. 

다만, 소음의 발생 특성에 따라 연속음으로서 측정치가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3회 

이상 측정할 수 있으며, 단위작업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시간이 6

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

우에는 발생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

회 이상 측정한다. 그리고 단위작업장소에서 모든 작업자에 대

해 개인 측정을 시행하지 않고 매 5명당 1명(1개 지점)으로 개인

과 지역시료채취방법으로 동시 측정한다. 소음 측정의 청감보정

회로는 A 특성으로 하고 누적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기준(criteria level)은 90 dB, 교환율(ex-
change rate)은 5 dB, 역치값(threshold level)은 80 dB로 기기를 

설정하고,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최대음압 수준

이 120 dB (A)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는 소음 수준에 따른 1분 

동안의 발생 횟수를 측정한다(작업환경 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 

우리나라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 적용상의 소음 노

출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 및 소음 노출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

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노출기준으로 연속음의 경우 8시간 90 

dB (A)의 노출기준, 5 dB의 교환율, 충격음의 경우 최대음압 수

준 140 dB (A), 음압 수준별 노출기준을 1일 노출 횟수로 규정

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권고기준이나 여러 나라의 소음 노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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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과 비교하여 보면 높게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0 

dB SPL을 초과할 경우, 단 한 번의 노출로도 와우 손상으로 인해 

청력역치가 상승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소리이다(Savolainen 

& Lehtoma¨ki, 1997; Ylikoski, 1989).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은 소리의 동일 에너지 법칙을 적용

하여 그 소음 형태가 연속음이든, 충격음이든 모든 소음 노출

에 대해 8시간 85 dB (A)와 3 dB 교환율과 140 dB (A)의 최대

치 제한값(ceiling limit)의 권장 노출기준(Recommended Ex-
posure Limit)을 제시하고 있다(NIOSH, 1998). 일반적으로 충

격음에 대한 측정 평가방법으로 최대치와 총 에너지 평가방법 

등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출기준으로 프랑스

는 A 보정 최대치로 135 dB, 영국은 C 보정치로 140 dB, 유럽

은 노출 수에 상관없이 140 dB SPL,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
ists)는 C 보정 최대치로 140 dB을 초과해서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충격음에 대해 C 보정 또는 무보정(dB SPL)보

다 A 보정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소음계 지시침의 반응속도를 

일반적으로 연속음 측정 시의 느린(slow) 상태로 측정한 경우

에는 충격음의 최고값(peak)으로 측정한 값보다 소음 노출 수

준에 대해 저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충격음의 노출 수

준에 따른 노출 횟수로 평가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

면이 있다. 따라서 충격음의 노출기준으로는 노출 횟수가 아닌 

최고노출기준(Ceiling, C)을 설정하고, 측정방법으로는 최고 

소음도를 고려한 등가소음도(C 보정 또는 무보정)로 측정 평가

할 필요가 있다. 

노출기준에서 노출 시간 보정은 1일 작업 시간 동안 연속 측

정하거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경우 이를 평균하여 8시간 작업 

시의 평균소음 수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작업장의 소음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타당하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타당하지 않다. 즉, 작업자의 소음 노출은 

일 8시간이 아닌 주 40시간 기준, 그리고 더불어 당해 사업장의 

소음 노출 근로자 실제 근무 시간을 적용하여 보정한 소음 노출 

수준을 가지고 판단되어야 한다. 더구나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

체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고려하

여야 할 부분이다.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부서 전체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

단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당해 건강진단 직전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소음이 노출기준 이상인 경우와 소음에 의한 직업병 유소

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기본 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1/2로 

단축한다(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2016-연구원-276). 작업장

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 dB (A) 이상의 소음은 작업환경 측

정 대상 유해인자이나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85 dB (A) 이

상 노출되는 근로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85 dB (A) 이상 소

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제한하고 있

다. 이처럼 작업장의 소음이 85 dB (A) 미만이면 당해 근로자는 

소음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한 아무리 오랜 기

간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85 dB (A)에 미치지 못하면 업무상 질

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을 배제(불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소음 노

출 수준으로 과거의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을 평가하는 데 있어 

문제는 단순한 노출 수준만이 아니고 소음에 의한 청력 영향은 

장기적인 노출에 따른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소음에 의한 난청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80 dB 미만이 아니라면 80 dB 이상의 소음 누적 노출량의 관점

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더구나 과거의 작업환경은 현재에 비해 

열악하고 또한 더 오랜 작업 시간 근로를 수행하였으나 이의 기

록이 부실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음성 난청의 발생 요인으로서 노출 소음의 강도와 노출 기

간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85 dB (A) 이상의 소음에 장기

간 노출되면 손상을 받을 잠재성이 있으며, 80 dB (A) 이하 소

음의 청력손실 효과는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 평균 80 dB (A)

에 40년간 노출되었을 때 평균 청력이 25 dB 이상의 소음성 난

청의 발생 위험률을 추정하면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
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는 0%, 미국 환경보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5%, NIOSH는 

3%를 추정하고 있으며, 85 dB (A)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ISO 

10%, EPA, 12%, NIOSH는 15% 정도의 평균 25 dB 이상의 소음

성 난청 유병률을, 90 dB (A)에 노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ISO 

21%, EPA 22%, NIOSH 29%를 추정하고 있다. 

실제 85 dB (A) 이하의 소음 수준에 노출된 임업 종사자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의 소음성 난청이 의심되는 결과를 보고하며, 

고용 시의 청력, 진동이나 일산화탄소 및 살충제 등의 환경 노

출에 따른 소음성 난청의 악화나 기여, 85 dB (A) 미만 근로자

에서 소음에 대한 과소평가로 청력보호구의 미착용 등이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Lacerda et al., 2015). 또 일시적 난청

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영구적 청력장애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때, 75~80 dB (A)의 24시간 소음 노출로 인한 일시적 난청의 발

생과 회복을 보이며, 특히 4 KHz에서 청력손실이 민감하게 관찰

되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 보고도 있어(Stephenson et al., 1980), 

85 dB (A)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반 직업력과 소음 노출

력을 고려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85 dB (A)에 미치지 

못하면 연령 보정한 표준역치 변동량이 대부분 10 dB을 보일 

뿐이고(Rabinowitz et al., 2007), 소음이 85 dB (A) 미만인 근

로자는 과거의 상당한 소음 노출과 청력손실이 있는 근로자에

서도 고주파역의 난청 위험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R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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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itz et al., 2013) 85 dB (A) 이하의 노출에서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사업장의 소음은 동일 작업부서에서도 소음의 측정 시기, 측

정 방법, 측정 장소 등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되어질 뿐만 아니

라 근로자 개인의 작업 당시의 상황 즉, 작업의 강도, 작업의 횟

수 및 개인의 숙련도 등에 따라서 개인 노출량이 다르므로 지시

소음계를 이용한 환경 소음보다는 개인 소음 노출량을 측정하

는 것이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다(Shim et al., 1995). 그러므로 

소음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청력손실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 소음 노출량의 측정 시 여러 요건을 고려

하지 않고 작업환경 소음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서에 따

라서는 개인 소음 노출량보다 낮게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청

력손실이 있는 근로자를 간과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소

음원인 기기에 근접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개인 소음 측정치가 

지역 소음 측정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록 환경 소음

이 낮게 평가되는 부서라도 개인 소음 측정계를 이용하여 개인 

소음 노출량을 측정하거나 충격음의 경우 이와 같이 소음 특성

을 고려한 측정 평가방법을 통하여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를 선정하거나 소음성 난청의 판정 시에 주의하여야 한다. 

난청의 유형

업무상 질병으로서 소음성 난청은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

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청력

손실이 6분법으로 40 dB HL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혼합성 난

청이 배제되고 또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유형인 돌발성 난청이

나 노인성 난청도 소음과 관련이 없는 질환으로 배제되고 있다.

혼합성 난청은 전음성과 감각신경성 장애가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일례로 이경화증(otosclerosis)과 같은 전음성 난청으로

부터 출발하여 후에 감각신경성 청력 장애가 잇달아 나타난 경

우라든지 또는 노인성 난청과 같은 감각신경성 청력 장애가 있

는 자에서 중이염과 같은 전음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에서 혼합

성 난청의 청력 장애 유형을 보인다. 그리고 심한 두부외상의 

경우에서는 내이와 중이 장해로 인해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

력 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현재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소음에 의한 난청이 진행하여 소음 노출 

전후의 중이 질환과 병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혼합성 난청을 배

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출 유해요인에 의해 이환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환만 아니라 기초 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

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닌 악화 진행되어 나타났다면 이도 직업성 질환으로서 업무

상 질병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직업성 난청으로서 혼합성 난청은 지속적인 소음 

노출 결과로 인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장애라기 보다는 전음

성 난청 장애에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병합된 난청

이다(Kim et al., 2002; Kim et al., 2011).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

(골도역치)이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며 업무에 기인하는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

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물론 직업적 요인인 소음으로 인한 장애 

정도의 판단은 개인적 요인인 전음성 난청으로서의 중이염 등과 

관련하여 귀의 장해 등급상의 기도 청력손실치를 적용할 수 없

을 것이나,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을 내이의 영향을 보여주는 

골도 청력역치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음성 난청 귀

는 반대측 귀에 비해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작아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의 예방적 효과도 있다(Park et al., 2016).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은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로 인해 서

서히 진행되는 소음성 난청과 매우 강력한 음에 순간적으로 노출

되어 나타나는 급성 음향 외상에 의해 돌발적으로 나타난 청력

손실로 나눌 수 있다. 소음에 의한 돌발성 난청으로는 Kawata & 

Suga(1967)가 단일한 강력한 소음에 노출된 일정 시간 후 급작

스럽게 발생한 농형 청력손실을 보고하였다. 대부분 일측성으로 

발생하며 청력손실의 형태는 U자형 또는 수평 형태였다. 직업적

인 감각신경성 돌발성 난청의 발생 원인으로는 잠수부 또는 비

행사의 압력상해 및 음향외상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난원창 및 정원창 막의 누공 형성과 관련되고 있다(Lyons et al., 

1978; Pullen et al., 1979). 

음향외상성 난청의 발생기전은 강력한 소음의 노출로 인한 

내이의 손상(특히 기저막 파열, 개막 파열, 유모세포 손상 등의 

코티기관의 손상)으로 돌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감각신경성 난

청을 초래한다. 청력손실의 형태는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 비슷

한 고음역 손실(high-frequency dip)을 보인다. 폭발음에 노출

된 경우에는 고막 손상이나 이소골 연쇄의 손상을 일으켜 전음

성 난청 혹은 혼합성 난청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충격음이나 

폭발음과 같은 높은 소음 수준에 갑자기 노출되어 발생하는 음

향외상성 난청과 달리 평소 소음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어느 순간 노출 소음의 강도가 증가되던지 소음 노출하의 체위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돌발적인 청력손실이 있을 수 있다. 즉,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 수준에서도 돌발적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Kim et al., 1998; Kim et al., 2011). 일반

적인 돌발성 난청은 주로 기상 시에 발생하고, 소음으로 인한 돌

발성 난청은 소음 작업 중에 발생하는 발생 시점의 차이로 구분

하나, 발생 시점의 차이는 근거가 부족하다. 

난청 유형(감각신경성 난청), 제외 난청 질환(돌발성 난청, 노

인성 난청) 등의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엄격한 

적용에 따라 위와 같은 비전형적인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불인정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거 병력과 소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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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청력 장애의 특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

병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적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과 노인성 난청

나이 자체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나, 노인성 난청(presbycu-
sis)과 사회성 난청(sociacuisis)의 영향은 나이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도 청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력역치 변화

는 초기 청력 상태에 의존하며 나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 또한 소음 노출 기간에 따른 청력역치의 증가는 선형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연구에서 소음에 의한 청력역치의 증가는 초기

에 빠르고 그 다음에는 느려지며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역치도 

증가하며, 고주파역의 역치손실이 저주파역보다 더 크게 나타

난다(Corso, 1980; Lee et al., 2005).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성 난청은 고혈압과 관절염 등과 더불

어 가장 발병률이 높은 노인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연령에 따

라 난청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성 난청

은 난청이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의 보고에

서 노인성 난청을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손실, 이독성 약물에 

의한 청력손실, 의과 치료와 같은 의과적 장애에 기인한 손실

을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생리학적인 변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청력손실로 정의하고 있다(Committee on Hearing 

and Bioacoustics, and Biomechanics, 1988).

연령과 소음 노출 사이의 관계가 가산적인지 상호작용이 있

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으나, 제한적이지만 가산적이라

는 의견이 많다. 소음 노출과 연령 증가 중 어느 한 요인만 작용

하더라도 어느 정도 청력기관의 병태생리학적인 또는 조직병리

학적인 이상을 초래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한다. 특히 연령 증가

와 관련된 소음성 난청은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소음성 난청의 

민감도를 높이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 증가와 스트

레스 후 저하된 조직 회복 속도의 기초가 되는 대사장애와 관

련이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서의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비소음성 난청과 먼저 구분하여야 한다. 난청은 청각도를 통해 

소음성 난청과 비소음성 난청(특히, 노인성 난청)으로 구별할 

수 있다(Coles et al., 2000; Rabinowitz et al., 2006). 소음성 난

청은 일반적으로 3, 4, 6 kHz의 높은 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시

작된다. 그리고 500 Hz와 1 kHz(낮은 음역대) 및 8 kHz의 역치

가 3, 4, 6 kHz보다 낮게 나타난다(Beckett, 2003; Rabinowitz 

et al., 2006). 이를 일컬어 noise notch라고 한다. 대조적으로, 노

인성 난청의 경우는 높은 음역대로 갈수록 점점 높은 역치를 나

타내는 이른바 경사형의 청각도를 보인다(Beckett, 2003; Coles 

et al., 2000). 그러나 일반적으로 난청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일

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고연령에서는 순음청력검사상 청각도

로 소음성 난청과 비소음성 난청(노인성 난청)을 구분하기는 불

가능하다.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연령에 의한 역치 변화

에 소음에 의한 noise notch를 적용하였을 때, 70세 이상 군의 

청력도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소음의 장기

적 영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 기간이 끝나면 난

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지연성 난청을 초래하지 않는데, 

70세 이상 고령자의 청력에서는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

청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여 소음성 난청의 역할이 미미하다

(Hederstierna & Rosenhall, 2016). 

그러나 소음 노출력이 길고 직업적 영향이 연령보다 클 경우 

업무 관련성 판단은 가능하다. 실제 소음에 의해 손상을 받은 

귀는 정상인에 비해 연령 수준보다 빠르게 손상이 나타난다

(Gates et al., 2000). 그리고 특히 젊었을 때 충격음 노출은 4, 6, 

8 kHz에서의 연령에 따른 청력손실을 가속화한다(Xiong et al., 

2014). 따라서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부가적인 연령에 의한 청력

손실의 보상기준의 적용에 있어 소음 노출 후 시간 제약(1, 2, 3, 

5년 등)이나 연령 제한,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 효과를 고려하여 

25~30 dB을 보정하는 ‘low fence’ 판정 활용, 특정 연령 시점에

서 연령 보정을 적용하고 있다.

ISO-1999(1990)와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
dards Institute) S3.44(1996)에서는 자연적인 청력손실과 소음

에 노출되었을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나타날 수 있는 청력손

실의 정도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소음으로 인한 난청

은 소음의 음향학적 특성, 노출 기간 등 직업적인 요인과 더불

어 개인의 건강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청력역치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의 판단과 장해심사 시 당해 근로자의 재직 

중 직업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과 더불어 소음 노출로부터 경과 또는 정년(이직/전직) 후 연령 

증가에 따른 청력의 저하는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

다. 이에 장해 고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장해심

사 시 연령대별 보정 또는 일정한 연간 손실률을 감산하여 연

령 증가에 따른 청력역치의 변화량을 고려해 평가하여야 한다. 

난청 치유 시기 및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5] 제2호 가

목 1) 라)에서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 급여 청구권의 발생

에 관하여, 소음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규

정하여, 난청이 유발되는 작업장을 떠난 때로부터 장해 급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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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이 발생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근로

복지공단은 85 dB 미만 작업장을 비소음부서(보상 6602-542, 

2000.5.9.)로 보고 85 dB 이하 작업장으로 전환 배치되거나 작업

장 소음이 85 dB 이하로 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산재를 신청하

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후 법원의 판단으

로 공단은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의 변화 및 청력

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

했는지 여부’(보상부-4856, 2013.9.6.)로 변경하였다. 이후 치유 

시기 해석에서 비소음부서에서 근무한 이후 3년이 지나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아 신재 신청을 하면 이 또한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하여 이에 대한 공단의 해석은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치

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 수준으로

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시점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치유 

시점’이라 판시하여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를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작업장을 떠난 때’가 아닌, ‘직업성 난청의 증상

이 있음을 확진받은 때’로 보고, 이때 장해 급여 청구권이 발생

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7374 판결). 이에 공단의 기존 규정은 2016년 3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16년 1월에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

준’을 통해 기존 행정 해석을 변경하여 소음성 난청 진단일의 

의미를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

단서나 소견서 발급일’로 바꿨다. 

2014년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규정이 존재하

였고, 장해 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 ‘법률의 존재’라는 법률상의 

장애로 “소음성 난청 장해보상청구권은 소음부서를 떠난 후 3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하여 퇴직(이직) 후 3년이 지나서 

발병하는 소음성 난청 사례에 대하여 일절 보상을 거부하는 행

정관행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무효 판단이 있은 때에 비로소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보아 논란이 되고 있다.

CONCLUSIONS

소음성 난청은 전형적으로 3~6 kHz의 고음역의 청력손실이 

큰 양측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의 인정은 85 dB (A)의 소음 노출 수준과 3년의 노출 기간, 기

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난청 유형, 

그리고 노인성 난청 등 배제되는 난청 질환을 규정하여 판단하

고 있다. 특히, 소음의 직력이 인정됨에도 소음성 난청과 고연령

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구분하기 어려워 소음성 난청

의 인정 등 업무상 질병으로서 관련성을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85 dB (A) 이하의 비소음 작업장으로 전환 배치되어 3년이 경과

하여 산재를 신청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불승인을 하였

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해 급여 청구권의 발생과 관련한 소멸

시효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근에 난청의 확진일로 바뀌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과 

업무상 질병의 판정 및 장해 판정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써 소

음 노출 기준과 소음 노출 평가방법,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

병의 판정을 위한 난청의 유형 평가 및 장해 급여 청구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제언하였다.

중심 단어0:0�소음·소음성 난청·소음 노출기준·소음 노출 평가·

노인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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